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강 남 구

 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 제목 소송종결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계획(삼성동힐스테이트1단지입주자대표회의)

          우리구를 당사자로 하는 2012아1096 소송비용액확정 사건과 관련한 결정 주

문에 따라 원고측에서 소송비용 청구 요청(2012.6.22.부터 완납일까지 지연이자 5% 지

급요구,연복리)이 있어 소송비용을 지급하고자 합니다. 

             1. 사건번호: 1심 2010구합15391 행위허가처분일부(부담)취소

                          2심 2010누42500

                          3심 2011두29106

             2. 사건 당사자

                 ○ 원 고: ******************

                 ○ 피 고: 강남구청장

             3. 소송비용액 결정 주문내용 : 피신청인(강남구청장)이 신청인

*******************)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**********임을 확정한

다.

             4. 지급처: *******************

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

            5. 지급방법: 원고의 청구에 의거 청구계좌에 입금조치

            6. 예산과목: 기획예산과, 지방행정역량강화, 법제소송업무관리강

화, 소송업무의효율적수행, 일반운영비, 사무관리비

            7. 지급예정일: 2015.7.

            8. 지급금액: ***************************

   ※ 원고가 요구한 지연이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  

   미지급하고자 함.

붙임 결정문(소송비용액확정) 1부.

     청구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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